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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 법률 제 호 타법개정[ 2010.10.16] [ 10272 , 2010. 4.15, ]

제 조 관리주체 등43 ( 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관7⑧

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

다.

제 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59 ( 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공동주택, 55 1①

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,

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, ·

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· · .

제 항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1 ·②

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 조 벌칙98 ( 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1 1

에 처한다.

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10. 59 1 90 1 ·

자

주택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 호[ 2010.7.12 22269 ]

제 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48 ( )

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43 1 " "

에 해당하는 공동주택( 건축법 제 조11「 」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

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,

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이하 같다 을 말한다 개정) .< 2007.11.30, 2008.10.29>

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. 300

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2. 150

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의 공동주택3. 150 ( )

4. 건축법 제 조11「 」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

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세대 이상인 건축물150


